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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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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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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3조 (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의 시설은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및 관련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소각열회수시설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가. 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규칙 제4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

  나. 규칙 제41조 제6항의 검사기준(에너지회수와 공급설비를 갖춘 소각열회수시설)에 

적합판정을 받고 운영 중인 시설

 2. 신규시설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소각열회수시설과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하며, 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을 위해 영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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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4조 (산정범위)

에너지 회수 및 공급설비를 갖춘 소각열회수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회수효

율 산정식에 적용하는 범위(시스템경계)는 폐기물 소각과 에너지 회수 및 사

용에 직접 관여하는 시설(연소실, 폐열보일러, 대기오염방지설비, 열원 또는 전

기의 형태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설비 등)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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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5조 (산정방법)

에너지 회수효율(%)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한다.

에너지 회수효율(%) =
Ep - (Ef + Ei)

× 100
0.97 × (Ew + Ef)

 1. Ep : 산정 기간 동안 열원 또는 전기 등의 형태로 생산한 에너지 중 유효하게 

이용한 에너지(Gcal/년, 전기 2.6, 증기·온수 1.1 가중)

 2. Ef : 산정 기간 동안 에너지생산에 기여하며, 외부에서 공급받은 에너지즉, 

폐기물 에너지를 제외한 소각로 및 보일러 등에 공급된 보조연료(등유, 경유, 

LNG, SRF 등)에너지(Gcal/년)

 3. Ei : 산정 기간 동안 에너지생산에 기여하지 않으나, 외부에서 공급받은 

에너지(Gcal/년, 전기 2.6, 증기·온수 1.1 가중) 즉, 폐기물에 포함된 에너지

(Ew), 소각로 및 보일러 등에 공급된 에너지(Ef) 이외에 외부에서 공급받아 

투입된 에너지, 소각시설에서 사용한 전기 및 연료량이 해당, 정기유지 보수

기간에 사용하는 전기 및 순환하는 에너지는 제외

 4. Ew : 산정 기간 동안 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이 보유한 에너지(Gcal/년),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을 사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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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6조 (저위발열량 산정방법)

저위발열량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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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V w (kcal/kg)= [ 1.011× (
m stw

m w
)×h st+ 1.672×t gb ]

, m stw= m st- [m f1× (
LHV f

h st
) ]× b

LHV w

LHV f

m stw

m st

m w

m f1

h st

t gb

b

1.67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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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V w (kcal/kg)= [ 0.923× (
m stw

m w
)×h st+ 1.682×t gb ]

, m stw= m st- [m f1× (
LHV f

h st
) ]× b

LHV w

LHV f

m stw

m st

m w

m f1

h st

t gb

b

1.68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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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V w (kcal/kg)= (∑Q out-∑Q in )÷m w×1,000

LHV w

∑Q out

∑Q in

m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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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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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n1 Q out1

Q in2 Q out2

Q in3 Q out3

Q inw Q out4

Q out5

Q out6

Q out7

Q in1 Q out1´

Q in2 Q out2´

Q in3 Q out3´

Q inw Q ou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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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n1 = m f1×LHV f×
1
1000

Q in1

m f1

LHV f



Q in2 = A 1×c a× ( t a1 - t 0)×
1
1000

Q in2

A 1

c a

t a1

t 0

Q in3 = A 2×c a× ( t a2 - t 0)×
1
1000

Q in3

A 2

c a

t a2

t 0

Q out1 = m st×h st×
1
1000

h st= h 1 - h 2

Q out1

m st

h st

h 1

h 2



Q out2 = G b×c gb× ( t gb- t 0 )×
1
1000

G b= G× ( 1 +
w gb

100
)× (

21 - O 2

21 - O 2b
)

Q out2

G b

c gb

t gb

t 0

G

w gb

O 2

O 2b

Q out3 = ∑LR gb

Q out3

∑LR gb

Q out4 = ∑LR i

Q out4

∑LR i



Q out5 = m ba×c ba× ( t ba- t 0 )×
1
1000

m ba= M ba×r 1× ( 1 -
w ba

100
) r 1 =

m w

M w

Q out5

m ba

c ba

t ba

t 0

r 1

M ba

M w

m w

w ba

Q out6=m ba×
Li ba
100

×C×
1
1000

Q out6

Li ba

C

Q out7 = W d×h d×
1
1000

W d= W- m st

Q out7

W d

W

m st

h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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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n1 = m f1×LHV f×
1
1000

Q in1

m f1

LHV f

Q in2 = A 1×c a× ( t a1 - t 0)×
1
1000

Q in2

A 1

c a

t a1

t 0

Q in3 = A 2×c a× ( t a2 - t 0)×
1
1000

Q in3

A 2

c a

t a2

t 0



Q out1´ = G b×c gi× ( t gi- t 0 )×
1
1000

G b= G× ( 1 +
w gb

100
)× (

21 - O 2

21 - O 2b
)

Q out1´

G b

c gi

t gi

t 0

G

w gb

O 2

O 2b

Q out2´ = ∑LR i

Q out2´

∑LR i



Q out3´ = m ba×c ba× ( t ba- t 0 )×
1
1000

m ba= M ba×r 1× ( 1 -
w ba

100
) r 1 =

m w

M w

Q out3´

m ba

c ba

t ba

t 0

r 1

M ba

M w

m w

w ba

Q out4´=m ba×
Li ba
100

×C×
1
1000

Q out4´

Li ba

C



고시 제7조 (산정기간)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과학원에서 지정하는 정보

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통지된 시설의 유지관리

(정기보수 등)를 위한 비정상 가동일 수는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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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8조(측정방법)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식을 구성하는 4가지 인자(Ep. Ef, Ei, Ew)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량을 산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세부방법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 ·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른다.

고시 제9조(계측자료 측정)

① 계측기 항목은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등을 이용하여 측정·기록하도록 하며, 

계측기 외 측정항목은 검사기관을 통하여 측정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시 

적용하도록 한다.

② 소각열회수시설 설치·운영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측정주기 및 세부 측정방법은『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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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해설서의 계측기 정도관리 부분은 추후 부가적인 연구(정도관리의 간소화 방안 등)를 통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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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결과에 대하여 검·인증 신청 시 계측기의 정도관리(검·

교정)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측정기의 교정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인정기구에서 제시하는 교정절차에 

따른 교정성적서 또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공인기관)에서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한다. 필요시, 교정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인증

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고시 제10조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절차)

①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검증 신청 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확인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는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기관에 에너지 회수효율 사전확인 

검사신청서(서식 1)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사전확인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기관은 사전확인 검사기간 중 신청자에게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2. 검사기관은 사전확인 검사 완료 후 신청자의 사전확인 검사신청서 및 사전확인 검사결과 

보고서(서식 2)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팀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검증팀은 필요시 검사기관의 사전확인 검사를 참관할 수 있다.

 3. 검증팀은 검사기관이 제출한 사전확인 검사신청서 및 첨부 서류, 사전확인 검사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을 통하여 보완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4. 검사기관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관련 검사비용은 별도의 고시에 따른다. 

② 신청자는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 신청서(서식 3) 및 첨부 서류, 최종 에너지 회수효율 결과보고서(서식 4)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2. 신청자는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을 위한 계측기 및 계측기 외 측정항목의 자료를 정보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3. 검증팀은 필요 시 최초 년도에 한하여 신청자의 30일 동안의 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신청자는 자료 측정·기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 중간 에너지 회수효율 결과보고서(서식 4)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는 해당 검사기관을 통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검증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입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검증보고서 및 관련 증거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증팀에서 제출한 검증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에너지 회수효율을 인증

하도록 하며, 신청자에게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서식 7)를 발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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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10조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절차)

①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검증 신청 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확인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는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기관에 에너지 회수

효율 사전확인 검사신청서(서식 1)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사전확인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관은 사전확인 검사기간 중 신청자에게 보완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2. 검사기관은 사전확인 검사 완료 후 신청자의 사전확인 검사신청서 및 사전확인 

검사결과 보고서(서식 2)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팀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검증팀은 필요시 검사기관의 사전확인 

검사를 참관할 수 있다.

 3. 검증팀은 검사기관이 제출한 사전확인 검사신청서 및 첨부 서류, 사전확인 

검사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을 통하여 

보완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4. 검사기관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관련 검사비용은 별도의 고시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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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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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서식 2>



��



고시 제10조 (에너지 회수효율 검·인증 절차)

① (생략)

② 신청자는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 신청서(서식 3) 및 첨부 서류, 최종 에너지 회수효율 

결과보고서(서식 4)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하도록 한다.

 2. 신청자는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을 위한 계측기 및 계측기 외 측정항목의 

자료를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도록 한다.

 3. 검증팀은 필요 시 최초 년도에 한하여 신청자의 30일 동안의 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신청자는 자료 측정·기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 중간 에너지 회수효율 

결과보고서(서식 4)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신청자는 해당 

검사기관을 통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검증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입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검증보고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증팀에서 제출한 검증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에너지 

회수효율을 인증하도록 하며, 신청자에게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서식 7)를 

발급하도록 한다.



고시 제11조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① 검증팀은 신청자의 검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검증팀은 신청자가 검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첨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입력 서류의 누락 또는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2. 검증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입력 완료된 날을 검증 

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② 검증팀은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토대로 서면심사와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현장조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검증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하도록 한다.

 1. 서면심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검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누락 또는 기재

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증팀은 현장조사 시 신청자의 제출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와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조사표(서식 5) 및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검증팀은 신청자의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증보고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고시 제12조 (검·인증 결과의 확정)

에너지 회수효율에 대한 최종결과는 위원회에서 확정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국립

환경과학원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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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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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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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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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서식 7>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



고시 제24조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산정대상기간(1년 이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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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서식 6>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시설
[ ]변경

신청서
[ ]폐쇄·중지









��

��

��

��

























































































































Q : ?

 A : 

· .

Q : ? , ?

 A : ( )  , 

.  “

” 21 ( ) .

Q : ?

 A : .

    ☞ 50 % : 50 % ∼ 60 % 

    ☞ 60 % : 60 % ∼ 75 % 

    ☞ 75 % : 75 % 

Q : ?

 A : 300 , 

275 . , 

, ·

.

    ☞ A ( ) : 305 , 55 %

                   2018.1.1.~2018.12.31.(365 ) 50 % 

    ☞ B ( ) : 247 , 58 %

                   2018.3.5.~2018.11.06.(247 ) 50 % 



Q : ?

 A : , 

·

. , 

, ,  

·

.

Q : ?

 A : , 

. , 「

」 ( . )

. 

· .

Q : ?

 A : 「 」 3 3  

, , .



Q : ?

 A : 「 」 8(

) 1 · . , 

· ·

1 · . 

Q : · ?

 A : · . , 

· .

Q : · ?

 A : · 5 1

· . 1 ·

. 

Q : · ?

 A : · ( ) , ․

「 」 21 ( · )

. 「 40 (

)」 , (2018 ) 1 2019 2

· .

Q : · ?

 A : ( , , , ) · KOLAS 

“ ” ·  

.



Q : (Ep) ?

 A : 3 ( , )

, , 

. , 

.

    ☞ ( ) : , , 

, , , 

 .

    ☞ ( ) : 

.

Q : (Ep)

? 

 A : Ep . 

, 

Q : (Ep) Soot Blower, , 

?

 A : Soot blower Ep , 

, 

. , Soot blower

.



Q : Ef Ei ?

 A : , ( , ), ,  

.  

Ef . SCR  

(LNG) Ei . 

Q : Ep Ei ( 2.6, 1.1) ?

 A : Ep, Ei , 

( 90% 1.1) . 

38% 2.6 .

Q : (Ei) ?

 A : , 

(EX : ) . 

( + )

Ei , 

. 

    ☞ ( , ), 

    ☞ ( , , , 

, )

 

Q : ?

 A : 「 」 29 2

. 



Q : · ?

 A : “ ” , 

“ ”  

.

Q : · ?

 A : ( ) ·

, 4 ( ·  

) .



Q : ?

 A : ·

3

. , 3 .

, 

( 3) ( 4)

2 .

Q : ?

 A : raw data Excel , 

( ) . ,  “

”

.

Q : ?

 A : ( ) 1 , 

. 

Q : , ?

 A : ( )

( 6)  

.









  ○ 「 · 」 

9

.

  ○ 

.

  ○ 5 .



  ○ ( )

, 

. .

  ○ ( ) 25 3

29 ( )

    ☞ 35 42

·

    ☞ 규칙 41 6 ( ( )

)

  ○ 2018 1 1 25 3

( ) 29

( )

    ☞ 35 42

·

  ○ , , 

 , 

 

.



  ○ X- , , , , , 

. , , , 

.

  ○ (0K) 

, 

. 2~13 m

.

  ○ . 

. 

 

.



  ○  

. 1(100%) (Blackbody) 

( ) .  

. .

=E object /E blackbody

  ○ . , 

, , , . 2-2

.

  ○  

CCD(Charge Coupled Device: )

, 

. 

  ○ 

.



  ○ 

. 

  ○ 

.

  ○ 

     - 

. 

.

     - 

. 

.

= ∙ ∙W obj

= =

=(1- )∙ ∙W amb

(1- )=

T amb

=(1- )∙W atm

(1- )=

(W tot) = ∙ ∙W obj+(1- )∙ ∙W amb+(1- )∙W atm



  ○ 「 ·

」 4

, [3-1. . 1]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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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소각시설 및 고온 소각시설의 소각 잔재물을 측정한다.

    ☞ 열 분해시설의 불연물을 측정한다.



    ☞ 고온 용융시설의 슬래그를 측정한다. 단, 고온 용융시설에서 배출되는 슬래그의 

경우는 직접 측정이 아닌 슬래그 출탕구의 주변 온도계를 통한 간접 측정으로 

대체한다.

    ☞ 둘 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의 경우는 각 설비에서 배출되는 배출물을 모두 

측정한다.

  ○ 

. ,  

.

  ○ 

, 

. [4-2. . ]

.



  ○  

.

    ※ 그림에 표시된 각주번호의 순서에 따라 방열손실 결과를 도출하며, 각 내용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한다.

  ○ 

.



  ○ 

.

    ① 소각로의 종류 및 설치형태: 연소실의 종류 및 개수를 파악하여야 하며, 연소실이 

2개 이상일 경우 연결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일러의 설치형태: 보일러의 형태(일체형, 분리형)에 따라 저위발열량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설치형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분리형의 경우는 소각로와 폐열보

일러를 연결하는 관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③ 절탄기 유무파악: 절탄기의 유무를 파악하여야 하며, 절탄기가 있는 경우에는 

절탄기까지 방열손실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보일러 후단 산소 및 수분 측정공 확인: 측정공이 절탄기 전과 후 어디에 위치

하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측정공이 절탄기 전에 위치하는 경우는 절탄기와 

폐열보일러를 구분하여 면적 및 방열손실을 산정해야 하며, 절탄기 후에 위치

하는 경우는 절탄기와 폐열보일러의 구분 없이 산정가능하다.

    ⑤ 도면확보: 방열손실 측정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설비의 면적산정을 위해 도면을 

확보해야만 한다. 도면을 확보해야하는 설비에는 소각로, 폐열보일러, 절탄기, 

증기 드럼, 연결관이 있으며, 도면은 평면도와 측면도 2가지를 확보해야 한다.

    ⑥ 소각 잔재물 배출열 측정공 위치확인: 측정공의 위치 및 개폐 가능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⑦ 열화상 카메라 촬영 위치확인: [3-1. 나. 1] 방열손실 측정 및 면적산정을 위한 

포인트 분류방법]에 따라 선정된 위치를 도면에서 파악하여 각 포인트마다 

촬영이 가능한지 조사하고 불가능한 위치는 미리 표기하여 그 내용을 사전조사 

결과 작성 시 포함한다.

  ○ [3-1. . 1] (1) ]

.

  ○ 

, 

.



  ○ .



  ○ .

    ☞ [3-1. 나. 1] (1) 대분류 분류방법]에 따라 결정된 방열손실 측정범위에 해당하는 

소각로, 폐열보일러, 절탄기, 증기 드럼, 연결관의 평면도와 측면도

    ☞ 방열손실 산정 데이터 관리표

      ∙ 방열손실 산정 데이터 관리표는 검증팀에 요청하여 수령받으며, 작성방법은 

엑셀파일을 참고하도록 한다.

      ∙ 방열손실 산정 데이터 관리표 중 시설현황, 촬영위치 및 면적산정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포인트 번호, 평면도와 측면도의 

포인트 번호 표시까지만 작성하여 검증팀에 제출하며, 면적산정은 검증팀의 

사전조사 결과 확인 후 산정한다.

   ※ 그림을 첨부하는 이유는 방열손실 산정 데이터 관리표에 기입한 분류번호가 시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검증팀에서 확인하기 위함이다.



  ○ 

.

  ○ 

.

  ○ . 

 , 

.

  ○ , 

.

  ○ ( )

. [3-1. . 2] 

] .

  ○ 

.

  ○ , 

[ 4 ] .

  ○ 

.



  ○ [ 5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3-1. . 1] ]

.



  ○ 

, , 

. KS

SC400( ) 0.8 , 

0.8 .

  ○ 

.

  ○ , [3-1. . 1] ]

. 

 

.

  ○ 

.

  ○ 

. ,  

. ,  

.

  ○ , 

. , 

.



  ○ 

.

  ○ [3-1. . 3] 

] .

  ○ ( , , 

, )  

. 

. 

.

  ○ , , 

.



   (1) 

  ○ 

.

  ○ [3-1. . 2]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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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설비의 측면도를 확인하여 각 층을 A, B, C, D 순으로 분류한다.

  ○ , 

.

    ☞ 대상설비의 평면 형태에 따라 소분류의 번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평면 형태가 

사각형인 경우 각 면을 1번부터 4번까지 번호를 부여하며, 원형인 경우는 1번

부터 2번까지의 번호를 부여한다.

  ○ , , , 

, . 

    ※ 대분류를 통한 방열손실 측정범위에는 포함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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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r + ac)×A×dT

  ○ (ar) Stefan-Boltzmann .

(ar) =
4.88×E× [ (

T 1

100
)
4
-(

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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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T 1-T 2

= 4.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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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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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 Newton .

(ac) = c (T 1-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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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8×0.8×( (

T 1

100
) 4-(

T 2

100
) 4)

T 1-T 2
)+(2.2×(T 1-T 2)

0.25)]×A×dT

[
4.88×0.8×( (

65+273
100

)
4
-(

30+273
100

)
4
)

(65+273)- (30+273)
+(2.2×( (65+273)-(30+273)

0.25
))]

×(20×3)×(65+273)- (30+273) = 220.66kcal/hr

  ○ [3-1. . 1] 

]

, 

.



  ○ 1 4 4 , 

.

  ○  

.

10,000
kcal
hr

×24
hr
day

×300
day
yr

×
1Gcal

1,000,000kcal
= 72Gcal/yr



  ○ .

  ○ 4

.

(Gcal/yr)=m ba×( t ba-t 0)×C×
1

1,000

1,000×(350-30)×0.30×
1

1,000
=96Gcal/y r



  ○ .



  ○ 

.

   ※ 온도판독을 위한 설정범위가 표시되도록 촬영파일을 저장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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